
안녕하세요. 

먼저 서면으로 문의 드리겠습니다.   

소송을 걸려고 하는게 아니고 상대방이 소송을 하겠다고 하여 미리 대비하고자 합니다. 

 

저와 아내 공동명의로 2017년 3월에 파인힐 12차라고 선전한 아산시 둔포면 소재 미군렌탈용 2

층 단독주택 분양계약을 (주)센트럴이란 회사와 하였습니다. 계약서 상 입주예정일은 2018년 1월 

28일이고 지체상금은 1개월 미만 이하 9%, 1개월 이상 11%로 계약서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착공은 계속 지연되었고 2018년 6월 센트럴에서 지체상금에 대한 공문이 왔으며 2018년 7월부터 

지체상금을 카운트하겠으며 이의가 없으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에 동의못하며 계약서 상 입주예정일인 2018년 1월부터 카운트해야 한다는 회신을 내용

증명우편으로 보냈고 이후 통화에서 그렇게 해주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착공은 계속 지연되었고 2019년 5월 (주)주본이란 회사에서 센트럴과의 계약을 인수해서 계약자 

명의의 도급공사로 진행해야만 공사를 빨리 진행해서 2019년 말에는 공사를 완료하겠다고 하며 

계약 변경을 종용했고 원계약과 똑같은 주본과의 분양계약서 및 원계약이 유효하다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계약을 변경해줬습니다. 

참고로 센트럴의 대표는 주본 회장의 딸 입니다. 

 

그러나, 공사는 계속 늦어져 2021년 6월 초에야 준공허가가 났고, 대출을 제외한 잔금 5,600만원

을 초과한 지체상금이 발생하여 2018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의 지체상금을 계산하면 공사잔

금을 지불해야하기는커녕 저희가 오히려 2천만원 정도를 주본에게서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

니다. 

 

그러나, 준공 후 2021년 6월 12일 지체상금/잔금 관련 협의에서 주본 측에서는 지체상금 받으려

면 소송해야 할거다, 소송 들어간 집은 가압류니 마무리 공사가 지연되서 해서 임대도 늦어진다, 

자기네 들은 손해보면서 나자빠지지 않고 공사 완료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손해를 많이 봐서 

직원 월급도 못주고 있다고 하면서 잔금으로 2,600만원을 지급하라고 제시하였습니다. 

 

저희는 지체상금을 소송까지 해가며 받는 건 무리라 생각했고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임대주택을 

관리하려면 주본 측의 도움도 필요할 뿐더러 추후 임대계약 알선 등 불이익도 우려되고 강용선 

대표라는 사람이 하도 죽는 소리를 해서 부도 안내고 공사했으니 어느 정도는 지불해야 하지않겠

나 라고 생각하여 선의로 2,400만원을 주기로 얼떨결에 합의하였습니다. 주본 측은 1,000만원 정

도는 먼저 보내달라고 하였습니다. 

 

현재 실제 주본 회장의 아들이 HM주택관리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임대주택 관리 업무를 하고 있

으며 월 15만원씩 납부하고 있습니다. 

 

합의서에 사인 후 현장을 방문해 보니 110평 대지에 건물면적이 40평이면 이론상 70평이 남아야 



하는데 마당도 없고 현관문을 열고 나오면 바로 절벽인 상태가 너무 옹색하게 집을 앉혀 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본 측에 대지 측량은 제대로 된거냐 여러 차례 물었었고 그때마다 제대로 

측량됐고 아무 문제없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조그마한 마당이라도 확보하기 위해 집옆을 온통 차

지하고 있는 주차장을 제 대지 끝부분으로 옮겨 달라고 요청하였고 어른 다리 높이 밖에 안되는 

펜스 높이도 안전을 위해 높여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후 주본 측에서 돈 1,000만원이라도 먼저 보내달라고 하였고 지금까지의 주본의 일처리를 볼 

때 잔금을 다 지불하면 일처리가 안 될 것 같아서 7월 1일 500만원만 주본 계좌로 송금해 주었

고, 계약서 상 "렌탈 후 잔금 납입하기로 한다"는 특약사항이 있어 나머지는 임대 이후에 보자고 

하였습니다. 

 

이후 주본 측의 소개로 그리드라는 시공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이 집은 전망은 좋은데 마당이 없

어 임대가 안나간다고 하며 데크확장 공사를 제안했고 데크공사와 주차장 이전 및 마무리 공사를 

진행하게 되어 2021년 7월 견적서를 받고 8월 10일 경에야 공사가 시작되어 16일쯤에 데크 및 

주차장 이전, 마당 마무리 공사는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한국에 막 배치받아 호텔에서 코로나 2주 격리 중인 미군소령이 임대의사를 밝혀 부동

산중개업소에서 임대 진행을 했고, 미군소령이 더 이상 입주를 미룰 수 없어 공사 중인 13일에 

입주 후 공사는 계속되었습니다. 

 

데크 확장 공사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저희 집이 옹벽을 쌓으면서 1m 정도가 죽어서 데크를 

1m 정도 빼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본 측에 우리는 계약할 때 제가 산 부지가 옹벽이 있는 줄도 몰랐고 옹벽을 쌓으면 1m 

정도가 죽는다는 사전고지도 못 받았는데 이건 불완전판매가 아니냐, 이로 인해 집도 옹색하고 

데크 확장공사 등을 하게 되었고 계약 당시 추가부담금은 절대 없다고 했는데 이로 인해 추가부

담금이 들었으니 주본 측에서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미군렌탈주택 특성상 임대인이 해줘야 한다고 하는 에어컨 2대 추가 등 1,430,000원을 포

함한 잔액 20,430,000원에 대해 죽은땅 보상+추가부담금을 계산하면 잔액은 1,954,000원에 불과

하다고 9월 29일 주본 측에 제시했고 이에 대해 주본 측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고 강 대표와 

여러차례 통화 협의 결과 저는 1,000만원 지불하여 마무리하자고 제안하였고 주본 측에서는 

1,500만원 아니면 안된다하여 상충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강 대표는 저희가 1,500만원을 accept 하지 않으면 회장한테 넘겨서 소송할 수 박에 없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주본 측은 자기들이 잔금을 3,200만원을 깎아 줬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가 받아야할 

지체상금 2,000여만원을 양보한 거라는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에 좀 화가 나

고 끝까지 가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데크를 중심으로 오른편은 어른 목정도 높이로 높였으나 왼쪽 편은 여전히 펜스 

보강 작업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1,2층 안방에 시스템장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것도 아직 안들어 

간 상태입니다. 

 

[문의사항] 

 

주본 측에서 소송을 제기한다면 

 

1. 물리적인 협박은 없었지만 계약서 상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안하면 안될 것 같은 분위기로 인

해 오히려 지불하기로 하는 합의가 정상적인 합의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인지, 불합리한 합의로 무

효한 합의로 인정받을 수는 없는지, 

 

2. 죽은 땅 문제는 분명 불완전 판매이고 이후에도 정확한 설명이 없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 보

상을 받고 싶은데 가능한 사안인지, 

 

3. 주본 측에서 소송을 걸어오면 지체상금 문제, 죽은땅 문제, 추가부담금 문제를 이슈화시켜 금

액을 다시 협상(또는 판결로 변경)할 수 있는지. 이 경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 맞소송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주본 측의 소송 중에 반박하여 변경할 수 있는지 등 여러가지 사항이 궁금합니다. 

 

회신을 주시면 관련서류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대면 상담도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재홍 드림 


